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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차회의록 보고
  

 ○ 회의명 : 2025년 정기대의총회

  ○ 일  시 : 2025 2. 25(화)  18:00까지

 ○ 회의방식 : 대면회의

 ○ 참석인원 : 재적대의원 11명중 9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의결 함.

  

  가.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보고 : 원안 접수

   2) 보고사항 

    - 2024년  결산 자체 감사보고 : 이의없음

    -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 ․ 지출예산(안) 원안대로 접수

    - 임원현황보고

  나. 심의안건

   - 2024년 사업결과 및 수입 ․ 지출 원안대로 의결

   - 스포츠공정위원 구성의 건 원안대로 의결

   - 임원구성의 건 원안대로 의결

   - 감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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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현황 보고
  

 □ 임원현황 보고

제21대 서울특별시사격연맹 임원현황
임원명단 : 23명(회장1, 부회장4, 이사16, 감사2) 2025. 10. 30

순 구 분 성  명 현직 연락처 비 고

1 회 장 박○진 소장

2 부회장 이○홍 보험사 부사장

3 이○정 여행사 대표

4 배○형 여행사 직원

5 고○엽 회사원

6 전무이사 김○경  지도자

7

이 사

김○호  지도자

8 박○진  지도자

9 김○훈  지도자

10 안○성 자영업

11 이○행 직장인

12 박○근 강사

13 배○희 회사원

14 배○영 자영업

15 이○호  물류사업부 팀장

16 천○훈  음향감독

17 박○렬 프리랜서(음악가)

18 원○섭 자영업

19 김○성 프리랜서(음악가)

20 이○현  지휘자

21 김○명 병원 직원

22
감 사

박○천 세무사

23 이○훈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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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가. 사업 계획

  국내사업

구분 기 간 사 업 명
주최 및 

주관
장소 비고

연

맹

사

업

4.02 제43회 서울시소년체육대회
서울시체육회

서사연

인천

옥련

5.02~5.08 제1회 NH농협은행장배 전국사격대회
NH농협은행
대한사격연맹

미정

5.13~5.20 제2회 IBK기업은행장배 전국사격대회
IBK기업은행
대한사격연맹

청주

5.24~5.25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한체육회 창원

미  정(생체)

5.30~5.31(학생)
제10회 서울시사격연맹회장배 사격대회 서사연

경기도 생체

태릉 학생

6.5~6.12 제6회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
대사연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청주

7.22~7.26 제5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 대사연 임실

7.27~8.03 제35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대사연
경찰청

창원

8.31~9.06 제19회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대사연 나주

10.16~10.20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창원

10.24~25(학생)

10,31~11.01(생체)
제10회 서울시장기 사격대회 서사연

태릉 학생

경기도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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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산안 (2026년)

       (1) 총괄

구  분 금 액(원) 비 고

수입

이월금 143,396

찬조금 40,000,000

시체육회 행정보조비 31,200,000

시체육회 대회보조금 198,300,000

시체육회 지원금 256,000,000 사격장임대료,교통유발부담금

기타사업비 35,000,000 스포츠교실

선수등록비 25,000,000

대회수입 30,000,000

각종 수수료(확인서 등) 50,000

계 615,693,396

지출

경상비 54,948,000

대회비 223,000,000

기타사업비 35,000,000 스포츠교실

사격장 사용료 256,000,000 시체육회지원금

예비비(자금이관 차용금) 45,000,000
사격장운영비,

차용금반제(박○이:11,500,000)

계 613,948,000

통 장 잔 액 1,74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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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비교표 (2026년)

관  목

25년 편성 25년 집행 26년 편성 증  감 비고

관 항 목

사

업

비

국

내

사

업

비

제42회 서울시소년체전 5,500,000 5,638,750 5,000,000

제9회 서울시사격연맹

회장배 사격대회
20,000,000 15,749,940 20,000,000

제54회 전국소년체전 3,500,000 5,040,000 5,000,000

제9회 서울시장기 

사격대회
25,000,000 20,913,822 25,000,000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92,000,000 152,487,840 155,000,000

2025 전국대축전 3,000,000 3,063,850 3,000,000

제31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사격대회
1,500,000 1,500,000 1,500,000

제54회 문체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
8,000,000 8,500,000 8,500,000

사격스포츠교실 42,000,000 35,204,760 35,000,000

합 계 200,500,000 248,098,962 25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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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수입 세부내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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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수 입 내 역 금 액 합 계 비 고

전년도이월금 이월금(2025년도) 143,396 143,396

시체육회

지원금

행정보조금 31,200,000 520,500,000 2,600,000*12개월

문화체육관광부대회(생체) 1,500,000

문체부장관기 전국사격대회(학생) 8,500,000

서울시소년체전 5,000,000

서울시연맹회장기 대회비 6,000,000

서울시장기 대회비 14,300,000

전국소체 지원비 5,000,000

전국체전 훈련용품비 8,000,000

전국체전 강화훈련비 27,000,000

전국체전  전지훈련비 5,000,000

전국체전 입상진흥금 5,000,000

전국체전 체제비 46,000,000

전국체전 전문지도자 18,000,000

전국체전 출전복 10,000,000

실업팀 경기력향상비 22,600,000

전국체전 유망선수 11,400,000

전국체전 격려금 2,000,000

전국대축전 3,000,000

사격장 임대료 및 교통유발금 256,000,000

기타사업(스포츠교실) 35,000,000

대회수입 대회수입 30,000,000 30,000,000
회장배,시장기참가비,

찬조금

집행부지원금 임원회비 40,000,000 40,000,000

선수등록비 선수등록비 25,000,000 25,000,000

수수료 각종 수수료 50,000 50,000
확인서 발급 및 

예금결산이자

총합계 615,693,396



2026년도  지출 세부 내역(안)

과   목
25년 편성 25년 집행 26년 편성 비  고

관 항 목

경

상

비

인

건

비

급여(보조금) 37,200,000 31,200,000 31,200,000 2,600,000×12개월

급여(자체) 6,000,000 5,067,840 6,000,000

상여금 5,000,000 0 5,000,000 설,추석,하계휴가,연말 50%

퇴직적립금 3,120,000 3,038,290 3,120,000
직원퇴직적립금

260,000×12개월

경

비

소모품비 150,000 0 100,000
토너,커피,휴지,일회용소모

품

문구대 200,000 61,789 100,000 팩스용지,파일

우편발송비 100,000 84,420 100,000 선수증,공문우편발송

업무추진비 1,500,000 320,000 1,000,000 업무추진 경비

경조비 1,300,000 1,165,000 1,300,000 화환,축의금

유지관리비 600,000 609,900 1,000,000
홈페이지관리,컴퓨터관리,비

품구입비

통신비 200,000 126,530 200,000 전화,인터넷요금

복리후생비 200,000 0 200,000 직원식대

보험료 150,000 22,400 100,000 책임보험료

전기요금(연맹) 500,000 490,270 500,000 청사,사격장

회의비 3,000,000 3,326,100 1,500,000
대의원총회,이사회,

유관기관식대

세 금 200,000 791,030 800,000 연말정산환급금,기타소득세

연회비 2,000,000 2,000,000 2,000,000
전무이사회비,경기단체회비,실

무자협의회

임대료 528,000 528,000 528,000 44,000×12개월

경상 잡비 300,000 120,881 200,000 수수료,인쇄비,퀵운송비

예비비

(차용금)
44,000,000 44,130,250 45,000,000 사격장 운영비,차용금반납비

기타사업비 256,000,000 241,854,210 256,000,000 사격장임대료,교통유발부담금

사업비 200,500,000 251,092,962 258,000,000 대회비,기타사업

합 계 362,248,000 586,029,872 613,9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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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업비 지출 세부 내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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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구분 목 지출금액 산 출 기 초(원)

총 계 20,000

제10회 

서울시사격

연맹회장배 

사격대회

시설이용료 3,200
○ 시설이용료:

   - 라운드대: 8,000원×400R =3,200,000

수  당 2,950

○ 심판 수당

   - 25,000원 × 20명 × 2일(생활체육) 

   - 60,000원 × 5명 × 2일 (전문체육)

○ 진행요원 수당

   - 50,000원 × 6명 × 3일 (전문체육)

   - 50,000원 × 4명 × 3일 (생활체육)

=1,000,000

=600,000

=900,000

=600,000

임대료 2,200
○ 전자표적 임대료

   - 110,000원×10대×2일
=2,200,000

시상품비 6,160

○ 시상품비

   - 입상패: 70,000×25개

   - 메  달: 7,000 ×250개

   - 시상품 쌀:10kg-20,000×100개

                4kg-11,000×20개

   - 상장내지: 1,000×200장

   - 상장케이스: 2,400×100개

=1,750,000

=1,750,000

=2,000,000

=220,000

=200,000

=240,000

숙 박 비 800 ○ 숙박: 16실×50,000 =800,000

식 대 비 740 ○ 임원 및 심판 대회중식 =740,000

경품구입비 1,500 ○ 대회 추첨상품 구입비(생활가전 및 쌀) =1,500,000

업무추진비 1,900

○ 주최자배상책임보험료:

○ 음료 및 간식비:

○ 기타 잡비: 

○ 의료지원비: 

 - 생활체육: 300,000×2일

 - 전문체육: 200,000×2일

=300,000

=500,000

=100,000

=600,000

=400,000



 2026년도 사업비 지출 세부 내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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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구분 목 지출금액 산 출 기 초(원)

총 계 25,000

제10회 

서울시장기 

사격대회

시설이용료 4,000
○ 시설이용료:

   - 라운드대: 8,000원×500R =4,000,000

임대료 2,200
○ 전자표적 임대료:

   - 110,000원×10대×2일
=2,200,000

수  당 4,920

○ 심판 수당

   - 심판:30,000원 × 20명 × 2일 (생활체육)

   - 사이트레프리:25,000원 × 10명 × 2일 (생활체육)

   - 70,000원 × 8명 × 2일 (전문체육)

○ 진행요원 수당

   - 50,000원 × 6명 × 3일 (전문체육)

   - 150,000×1명 × 3일 (전자표적에지니어수당)

   - 50,000원 × 5명 × 3일(생활체육)

=1,200,000

=500,000

=1,120,000

=900,000

=450,000

=750,000

시상품비 6,980

○ 시상품비

   - 우승패: 100,000 × 30개

   - 메  달: 7,500 ×180개

   - 시상품 쌀:10kg-30,000×50개

                4kg-13,000×10개

   - 상장내지: 1,500×200장

   - 상장케이스: 3,500×200개

=3,000,000

=1,350,000

=1,500,000

=130,000

=300,000

=700,000

숙 박 비 1,000 ○ 숙박: 20실×50,000 =1,000,000

식 대 비 1,000 ○ 선수 임원 만찬 및 대회중식 =1,000,000

경품구입비 2,000 ○ 대회 추첨상품 구입비(생활가전 및 쌀) =2,000,000

업무추진비 2,500

○ 주최자배상책임보험료:

○ 음료 및 간식비:

○ 문구대: 

○ 주유 및 도로비:

○ 기타 잡비: 

○ 의료지원비: 

 - 생활체육: 300,000×2일

 - 전문체육: 200,000×2일

=400,000

=600,000

=100,000

=200,000

=200,000

=600,000

=400,000

홍 보 비 400
○ 포스터:

○ 현수막제작비:

=200,000

=200,000



심 의 안 건
1. 2025년 사업 및 결산

    가. 2025년 사업결과

     (1) 국내 사업

       1) 실시사업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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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사업결과 및 수입·지출 결산

행 사 명 대회기간 행사내용 결과 주최 ․ 주관

제42회
서울시소년체육대회

2025. 4. 03.
~

4. 04

시교육청
각 교육청대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사격연맹
(태릉사격장)

제9회
서울시사격연맹 
회장배사격대회

2025.5.2.~3(학생)
~

5.17~18(생체)

회장기
사격대회
6개종목

서울시체육회
서울사격연맹

(태릉라이플사격장/
경기도사격테마크)

제9회 
서울특별시장기 

사격대회

2025.10.11.~12(생체)
~

10.24~25(학생)

시장기 
사격대회 
11개종목

서울시체육회
서울사격연맹

(경기도사격테마파크/
태릉라이플사격장)

전국대축전
(생활체육)

2025.4.26.
~

4. 2

시도대항
2개종목 참가

A-트랩: 단체준우승
A-트랩: 개인 1위

대한체육회
대한사격연맹
(나주국제사격장)

제54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2025.5.24.~
5. 25

시교육청
각 교육청대항

금1, 은3, 동2
대한체육회

대한사격연맹
(창원국제사격장)

제31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생활체육

사격대회

2025.6.21.
~

6.22

시도대항
3개종목 참가

A-트랩(단체) 우 승

A트랩 : 1,2,3위

스키트 : 1, 3위

문화관광부
대한사격연맹

(대구국제종합사격장)

제54회
문체부 전국
사격대회

2025. 7. 21.
~

7. 25

시도대항
사격대회 
8개종목

초등부(메달):개인전10개
중등부(메달):단체전2개,

개인개인전10개
고등부(메달):

단체전8개,개인전9개
대학부(메달):

단체전9개,개인전12개

대한사격연맹
(임실종합사격장)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2025.10.17~
10.21

시도대항
23개종목 참가

(서울선수단: 
임원:17명,선수:54명)

1위:충남(1,824점)
2위:부산(1,728점)
3위:경기(1,699점)
7위:서울(1,235점)

대한체육회
대한사격연맹

(창원국제사격장)



   나. 2025년 수입 및 지출

    (1) 일반회계

        수입 및 지출 총괄 (2025.01 ~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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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급 액(원) 비고

       이월금(2024년도) 2,294

지

원

금

시체육회 행정보조금 31,200,000

시체육회 대회보조금 228,952,690

시체육회 지원금 244,854,210
사격장사용료,교통유발부담금
회장선거비

자

체

수

입

집행부찬조금 33,800,000 임원회비

선수등록비 25,610,000

대회수입 20,020,000
대회참가비,

스포츠교실참가비

각종 수수료(확인서 등) 97,220

기타수입 1,636,854
예금이자,계좌이체금,

차용금

수입 합계 586,173,268

체

육

회

지

원

금

지

출

경상비 31,200,000 직원급여

국내사업비 228,952,690

기타사업비 244,854,210 사격장사용료,교통유발부담금
회장선거비

계 505,006,900

자

체

지

출

경상비 21,902,450

국내사업비 19,140,272

예비비(자금이관 차용금) 39,980,250 사격장운영비

계 81,022,972

지출 합계 586,029,872

잔  액 \143,396     



수입, 지출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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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산 편성액 실집행 비 고

체
육
회
지
원
금

이월금 2,294 2,294

시체육회 행정보조금 31,200,000 31,200,000

시체육회 대회보조금 132,000,000 228,952,690
전국체전,소년체전,대축전
,회장배,시장기,전국대회,
스포츠교실.유망선수,전문
지도자

시체육회 지원금 256,000,000 244,854,210
교통유발금,사격장임대료, 

회장선거비

계 419,200,000 505,006,900

자

체

수

입

집행부 찬조금 42,000,000 33,800,000 임원회비

선수등록비(2025년) 25,000,000 25,610,000

대회,교실사업 수입 30,000,000 20,020,000

각종 수수료 50,000 97,220 확인서

기타수입 42,000,000 1,636,854
예금이자,

차용금(박○이:1,500,000원)

계 139,050,000 81,164,074

수입 총계 558,252,294 586,173,268

체
육
회
지
원
금
지
출

경상비 31,200,000 31,200,000 직원급여

국내사업비 132,000,000 228,952,690
전국체전,소년체전,대축전
,시장기,회장기,전국대회 
스포츠교실,유망선수,전문
지도자

기타사업비 256,000,000 244,854,210 사격장사용료,교통유발금,
회장선거비

계 419,200,000 505,006,900

자

체

지

출

경상비 56,248,000 21,902,450

국내사업비 17,000,000 19,140,272
서울소체,전국소체,대축전,

시장기,연맹회장배,스포츠교실

예비비(자금이관차용금) 12,000,000 39,980,250 사격장운영비

계 85,248,000 81,022,972

지출 총계 504,448,000 586,029,872

잔   액 \53,804,294 \143,396  -11,500,000원



 수입세부내역 (2025. 01 ~ 20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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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수 입 내 역 금 액 합 계 비 고

전년도이월금 이월금(2024년도) 2,294 2,294

시체육회

지원금

행정보조금(25.01-25.12) 31,200,000 505,006,900 2,600,000×12개월

문체부장관기전국사격대회(전문) 8,500,000

문화체육관광부대회(생체) 1,500,00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3,063,850

서울시소년체전 운영비 5,060,000

서울시장기 대회비 14,300,000

연맹회장기 대회 6,600,000

스포츠사격클럽 32,401,000

전국소년체전 운영비 5,040,000

전국체전 강화훈련비 26,800,000

전국체전 전지훈련비 5,000,000

전국체전 훈련용품비 7,077,840

전국체전 체제비 45,900,000

전국체전 출전복 9,000,000

실업팀 경기력향상비 22,600,000

전국체전 회의비 210,000

전국체전 격려금 2,000,000

전국체전 포상금 6,500,000

사격장 사용료,교통유발금 241,854,210

회장선거비용 3,000,000

전문지도자 16,000,000

유망선수 지원금 11,400,000

자체 수입

집행부 임원회비 33,800,000 81,164,074 임원회비

선수등록비(25.1-25.12) 25,610,000

대회수입,교실수입 20,020,000
회장배,시장기참가비,

대회찬조금,스포츠교실

참가비

각종 수수료(25.01-25.12) 97,220 확인서 발급,수수료 

기타수입 1,636,854 예금이자,차용금

총합계 586,173,268



 (별첨) 2025년 집행부 임원회비 내역

 (별첨) 기타수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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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입금 일 회 비 비 고

안귀성 이사 1월 03일 300,000

사격장 직원급여, 

사격장 전기요금,

대회경비

박찬진 회장 1월 24일 30,000,000

이진홍 부회장 6월 12일 1,000,000

김세호 이사 6월 12일 500,000

김대경 이사 6월 12일 500,000

이원행 이사 6월 12일 500,000

김경훈 이사 7월 10일 500,000

박어진 이사 9월 18일 500,000

 계 33,800,000

구 분 입금월 금 액 내 역 비 고

예금이자

3 4,579

우리은행 계좌
6 2,902

9 469

12 663

대회비

4~5
6,750,000 제9회 연맹회장배 참가비

1,200,000 제9회 연맹회장배 찬조금 별첨자료

10~11
7,130,000 제9회 서울시장기 참가비

1,900,000 제9회 서울시장기 찬조금 별첨자료

3~12 3,040,000 2025 스포츠사격클럽 참가비

각종수수료 1~12 97,220 확인서 수수료

퇴직적립금 8월,11월 130,140 퇴직적립금 지원금

자금이관(차용금) 1~12 1,500,000 박○이사무국장 차용금

계 ￦20,255,973



  (별첨) 제9회 서울특별시연맹회장배 사격대회 찬조금 내역

번호 찬 조 명 단  내  역 비  고

1  버드클럽  고문님 500,000원 통장입금(5/8)

2  버드클럽 회장님 500,000원 통장입금(5/14)

3  경기도사격연맹 부회장님 200,000원 통장입금(5/17)

총  계 : 1,200,000

  ▣ 버드클레이 양○훈 : RC4(실탄) 1박스

  ▣ 인천일반 : 실탄1박스

  ▣ 버드클레이 김○석 : 실탄1박스

  ▣ 오산시사격연맹 회장 김○규 : 실탄1박스

  ▣ 서울시사격연맹 안○성 이사 : 생활체육용품 3개

  ▣ 경기일반 홍○삼 : RC-4 실탄 1박스

  ▣ R.C.S클럽 권○영 : 상품권(100,000원), 생활용품-2개

  ▣ 문경사격연맹 회장 최○현 : 오미자10박스

  ▣ 중앙총포사 사격용품 : 5개

  

  (별첨) 제9회 서울특별시장기 사격대회 찬조금 내역

번호 찬 조 명 단  내  역 비  고

1  버드클럽 최○두 고문님 500,000원 통장입금(9/29)

2  김○형,박○철,황○현 600,000원 통장입금(10/11)

3  버드클럽 최○호 고문님 500,000원 통장입금(10/13)

4  서울시사격연맹 박○진 회장 300,000원 통장입금(10/22)

총  계 : 1,900,000

▣ 태극클럽 홍○삼 : RC4 1박스

▣ 문경사격연맹 회장 최○현 : 오미자 10박스

▣ 오산시사격연맹회장 김○규 : 실탄 1박스

▣ 서울시사격연맹 안○성 이사 : 실탄 1박스, 미니캐리어 3개

▣ 중앙코리아 서○호 : 실탄 1박스, 수건 5장

▣ 흥부총포사 대표 권○종 : 실탄3박스, 수건50장

▣ 중앙코리아 전○복 : 실탄 1박스

▣ RCS클럽 권○영 : 상품권-2장(10만원)

▣ 남 ○ 일 : 에어컨 1대

▣ 익 명 : 실탄 1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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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세부내역

 1) 대 회 비

 2) 예비비, 기타사업비

- 17 -   

사업명 예산편성 실 집 행
지원금

세부내역
자 체

제42회 

서울시소년체전
5,000,000 5,638,750

5,060,000(기금)

수 당: 2,100,000
경기용품 : 2,200,000
보험료: 160,000
의료지원비: 600,000

578,750(자체) 대회운영비: 578,750

제54회

전국소년체전 
3,500,000 5,040,000 5,040,000(기금)

훈련용품비:3,200,000
격려금: 1,400,000
출장비:440,000

제9회 

연맹회장배
20,000,000 15,743,940

6,600,000(기금)
수 당 : 3,100,000
라운드대:2,950,000
경기용품비:550,000

9,143,940(자체) 대회운영비:9,143,940

제9회 

서울시장기
25,000,000 20,913,822

14,300,000(기금)

수 당 : 5,020,000
라운드대: 3,280,000
전자표적: 2,200,000
시상품제작비:3,800,000

6,613,822(자체) 대회운영비: 6,613,822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3,000,000 3,063,850 3,063,850(기금)

숙박비: 490,000
임차료: 2,080,000
식대비: 486,500
보험료: 7,350

문체부장관기(전문) 8,700,000 8,500,000 8,500,000(기금) 숙박비: 7,000,000
식대,간식비: 1,500,000

문체부장관기(생체) 2,000,000 1,500,000 1,500,000(기금) 숙박비: 1,340,000
식대비: 160,000

제106회전국체전 98,000,000 152,487,840 152,487,840(기금)

강화훈련비:26,800,000
전지훈련비:5,000,000
체제비:45,900,000
회의비:210,000
훈련용품비:7,077,840
포상금:6,500,000
격려금:2,000,000
출전복:9,000,000
실업팀경기력향상비:22,600,000
유망선수지원금:11,400,000
전문지도자:16,000,000

스포츠사격교실 35,204,760
32,401,000(기금)

수 당: 21,000,000
출전비: 1,460,000
사무관리비: 9,941,000

2,803,760(자체) 사무관리비: 2,803,760

 계 165,200,000 248,092,962 248,092,962

항목 예산편성 실집행 세부내역

예비비 30,000,000 39,980,250 사격장계좌로 자금이관

기타사업비

(기금)
256,000,000 244,854,210

사격장사용료:239,661,650

교통유발부담금: 2,192,560

회장선거비용: 3,000,000

 계 286,000,000 284,834,460



3) 경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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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예산편성 실집행 세부내역

급   여 37,200,000 5,067,840

1인(25.01~25.11)

자체:316,740원×11월=3,484,140원
(24.08~24.12)
: 316,740원×5개월=1,583,700원

상 여 금 5,000,000 0 설날,추석,하계휴가50%

퇴직적립금 2,950,000 3,038,290 직원퇴직적립금

통신비 200,000 126,530 전화요금 12개월분

우편발송비 100,000 84,420 공문발송,등록신청서발송 등

경상 잡비 50,000 120,881 인쇄비,공인인증수수료

문구대 100,000 61,789 파일,복사용지

소모품비 100,000 0 USB구입,커피

복리후생비 200,000 0 직원식대

보 험 료 150,000 22,400 직원 배상책임보험료

연 회 비 1,600,000 2,000,000 체육회단체회비,실무자협의회

전기요금 500,000 490,270 청사 전기요금(12개월분)

업무추진비 1,500,000 320,000 대회준비,참석경비 

회 의 비 1,000,000 3,326,100 대의원총회,이사회의,선거운영위원회

경 조 비 1,300,000 1,165,000 관련 단체 화환 및 경조부의금, 축의금,성금

임대료 528,000 528,000 복사기임대료:44,000×12개월

유지관리비 500,000 609,900 홈페이지,컴퓨터수리,비품구입비

세  금 200,000 791,030 연말정산 환급금,기타소득세

불용액 4,150,000 예금이체수수료,선수등록비,지원금이자 

계 53,178,000 21,902,450



  2. 태릉사격장 수입 및 지출 결산 

     (1)  수입 및 지출 총괄(2025.01 ~ 2025.12)

  

구    분 금 액 (원) 비   고

수입

전년 이월금 7,970

사격장운영수입금 33,389,516

부 대 사 용 료 7,435,060

락카 사용료 19,383,250

기  타  수  입 14,001,224  차용금,예금이자

계 74,217,020

지출

경  상  비 73,805,570

계 73,805,570

수입․지출 잔액 411,450
-42,107,790

(직원급여 7개월,전기료미납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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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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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수입내역 금액 합계 비고

전년도 이월금 2024년 이월금 7,970 7,970

사격장운영수입금 무기고,사선 수입 33,389,516

부대사용료

대사연 부대사용료 251,960 7,435,060

슈팅월드 44,530

KT 공릉전화국 261,330

LG유플러스 2,119,480

노원구청 573,530

KT중계기 723,480

이 용 대 2,047,540

태릉관리소 1,413,210

사격장락카사용료

대사연 사무실 사용료 8,400,000 19,383,250

슈팅월드 락커룸 사용료 5,983,250

배성덕 락커룸 사용료 2,600,000

노원구청 사무실 사용료 2,400,000

기타수입

예금결산이자 1,224

자금이관(차용금) 14,000,000 연맹계좌에서입금

총합계 W74,217,020



(3) 지출 세부

    1) 경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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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집행금액 세부내역 비고

급여 29,481,260 사격장직원급여, 시간제급여(화장실청소)
25년 5월분 일부 

급여까지만 지급

소모품비 719,400 25m사격표지판, 50M표적롤,전자표적부품,마스크 등

전기요금 17,140,270 태릉사격장
24년12월~25년10월

까지만 납부

통신비 680,360 무기고(인터넷요금,전화요금,sky위성요금)

복리후생비 1,313,440 직원 식대, 직원 명절선물비

시설유지비 7,597,460 정화조청소비,고압전기안전공사,소방안전공사

임대료 933,100
복사기 임대료(1월~11월분)

정수기,카드단말기 임대료(1월~12월분)

911경비 1,188,000 911무인경비

관리비 1,210,000 전기안전점검

가스비(난방비) 106,000 사격장, 무기고

특별상여금 600,000 직원 추석명절

보험료 11,073,250 4대보험, 전기보험료

수수료 9,400 무통장입금,소방안전교육 수수료

소득세 393,640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주민세

수 당 420,000 소방안전관리자 수당 25년6월까지

상수도요금 673,190 상, 하수도 요금

문구대 30,800 사격장 파일 구입

자금이관 236,000 사격장계좌 차용금반제

총합계 73,805,570



   
2 규약 개정의 건(별첨자료 첨부)

  

   □ 규약 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⑫ 본 연맹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연맹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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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격연맹�규약�개정(안)� 신,구대조표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서울특별시사격연맹 규약 (현행) 서울특별시사격연맹 규약 개정
대한사격연맹 

검토의건

제６조(회원종목단체의 권리와 의무)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회원종목단체가 소관범위 내 대회를 개최
하려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7.>
 [제목개정 2025. 12. 17.]

제６조(시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④ “생략”
<신  설>

 제６조(본 연맹의 권리와 의무)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본 연맹이 소관범위 내 대회를 개최하려
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교
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제목개정 2026. 00. 00.]

제목 문구 수정

회원종목단체의
→본 연맹의

제19조(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
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
로 인해 총회에서 회장 선출을 하고자 하
는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
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
외한다), 지도자, 심판, 동호인 등으로 30
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자, 심판, 동호인의 경우에는 해
당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2. 14., 2025. 5. 13.>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
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
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
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
외한다), 지도자(본 연맹의 임직원은 제외
한다), 동호인(본 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
다) 등으로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
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자, 심판, 동호인
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
은 제외한다. 
 
  ④ “생략”

제19조(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
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
로 인해 총회에서 회장 선출을 하고자 하
는 본 연맹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26.00.00.>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
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
외한다),지도자(본 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
다), 동호인(본 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하여
야 한다. 다만, 지도자, 심판, 동호인의 경
우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
외한다. <2026. 00. 00.>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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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서울특별시사격연맹 규약 (현행) 서울특별시사격연맹 규약 개정
대한사격연맹 

검토의건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운영위원
회는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
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 5. 13.>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①~② “생략”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
회는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
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운영위원
회는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
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6. 00. 00.>

제19조의4(기탁금 반환) ① 회원종목단체
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
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유
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25. 5. 13.>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
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
율 기준은 회원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
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제19조의4(기탁금 반환) ① 본 연맹은 제
19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
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
은 본 연맹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
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
율 기준은 본 연맹의 특성에 따라 100분
의 2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4(기탁금 반환) ① 본 연맹은 제
19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
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유효투표총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
탁금은 본 연맹에 귀속된다. <개정 2026. 
00. 00.>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
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
율 기준은 본 연맹의 특성에 따라 100분
의 10 이상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정
할 수 있다. <개정 2026. 00. 00.>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원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 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 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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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회원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운영위원회
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
  ② 회원종목단체가 직접 선거운영위원
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5. 5. 13.>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하여야 한다.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
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
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
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
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3.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
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
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회원종
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⑤ “현행과 같음”

다. 본 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
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
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
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
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본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
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
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연
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
임될 수 없다.
    ③~⑤ “생략”

다. 본 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0. 00.>
  ② 본 연맹이 직접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지켜
야 한다.<개정 2026. 00. 00.>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하여야 한다.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
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
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
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
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 00. 00.>
   3. 본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
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
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연
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
임될 수 없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
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
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 ①~③ “생략”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
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
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
다.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
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
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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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
  ⑤ “현행과 같음.”   ⑤ “생략”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0. 00.>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원의 선임)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13.>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수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퍼
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시종목
별연합회 중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통합하
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2023. 2. 14.>
   4. 삭제 <2023. 2. 14.>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9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
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
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개정 2023. 2. 14., 2025. 5. 13.>
  ⑤~⑩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원의 선임) ①~② “생략”

  ③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2.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시종목별연
합회 중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통합하
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2023. 3. 06.>
   4. 삭제 <2023. 3. 06.>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
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9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
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
다.
   ⑤~⑩ “생략”

제22조(임원의 선임)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6. 00. 00.>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수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퍼
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시종목
별연합회 중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통합하
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2023. 3. 06.>
   4. 삭제 <2023. 3. 06.>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9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
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
다.<2026.00.00.>
  ⑤~⑩ “현행과 같음.”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
로 하고, 감사 외의 임원의 기산은 다음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
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
으로 하고, 감사 외의 임원의 기산은 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
로 하고, 감사 외의 임원의 기산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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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2. 14.>
  1.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첫번째 정기총회
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
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체육회가 인준한 날부
터 임기가 시작한다.<개정 2025. 5. 13.>
  2. 부회장 및 이사는 선임된 총회일로부
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
라 회장에게 선임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는 회장이 선임한 날에 임기가 시작한다. 
<개정 2025. 5. 13.>

3. 감사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
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  설>

③~⑤ “생략”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첫번째 정기총회
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
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체육회가 인준한 날부
터 임기가 시작한다.<개정 2026. 00. 00.>
  2. 부회장 및 이사는 선임된 총회일로부
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
라 회장에게 선임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는 회장이 선임한 날에 임기가 시작한다.
3. 감사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
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6. 00. 00>

③~⑤ “현행과 같음”

제33조(회장인준 등) ①~③ “현행과 같
음”
④ 회원구체육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종목단체의 회장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25. 5. 13.>
⑤ “현행과 같음”
<제목개정 2025. 5. 13.>

제33조(임원인준 등) ①~③ “생략”

④ 구체육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
사격연맹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3조(회장인준 등) ①~③ “현행과 같
음”
④ 구체육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
사격연맹의 회장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0. 00.>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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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26. 00. 00.>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회원종목
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자문기
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
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② 삭제 <2025. 5. 13.>

③~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
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
다.
 
② 본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
다. 
③~⑤ “생략”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
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00. 00.>
② 삭제 <2026. 00. 00.>

③~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
종목단체 조직 운영 및 사무처 업무 전
반(또는 일부)에 대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17.>

  1.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2. 신규 회원종목단체 지원
  3. 회원종목단체가 비위 등 사회적 물의

를 일으킨 경우
  ⑤~⑥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③ “생략”
  ④ 시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
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
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
종목단체 조직 운영 및 사무처 업무 전
반(또는 일부)에 대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개정 2026. 00. 00.>

  1.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2. 신규 회원종목단체 지원
  3. 회원종목단체가 비위 등 사회적 물의

를 일으킨 경우
  ⑤~⑥ “현행과 같음.”

제55조(경영공시) ① 회원종목단체는 경영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제55조(경영공시) ① 본 연맹은 경영의 투
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
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

제55조(경영공시) ① 본 연맹은 경영의 투
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
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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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도록 매년 3월 이내에 정기적
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주요 변경사항
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

 ② “현행과 같음”

야 한다. 

  ② “생략”

있도록 매년 3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공
시하여야 하며,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
한 경우 즉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0. 00.>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부칙(2026.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 의

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체육회 승인

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